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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Ⅰ. 공익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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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46014-1914, ’95. 7. 25)

▶ 

 

( -2661, ’08. 9. 4)

▶ 

( )

( 46014-11530, ’03. 10.28)

｢ ․ ｣ ｢ ｣ ｢ ｣
․

2

▶ ｢ ｣ (’63. 6. 26) 

 

▶ “ ”

( 46014-1755, ’98. 9. 14)

 ☞ ’01.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이 신설(초․중등  

교육법 §60의 2)됨에 따라 ’01.4월 이후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에 해당됨

▶  

12 9 ( -439, ’10.06.25)

｢ ｣
3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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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정신보건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 기초노령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4

｢ ․ ｣
5

▶ ( ․ 2 )

    

( )

   ① ․  

( ․  ․

)

   ② ․ ․ ․

․ ․ ․

( ․  )

   ③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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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⑤ “① ④”

 ☞ 상기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함 

6

  

’00. 1. 1

  , ’99. 12. 31 ․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현황》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1-144호(’01.12.31)

  - (재)청암언론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 (재)박건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2-11호(’02.1.31)

  -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

☞ 상증령 §12 제9호의 신설(’01. 12. 31)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더라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02. 1. 1일 이후 공익법인에 해당됨

▶ ㆍ

 

 ( -598, ’10. 8. 17)

7

▶ ‘ ’ ‘

’                          ( 46014-273, ’0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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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증법기본통칙 16－12…1]

  - 

§12 8 “

”

9

  - : ’02. 1. 1

  - : ’07. 2. 28  

▶ 법령 §36 ① 1호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

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10.12.31 현재 1,931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책 - 세제,법령 - 공고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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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법규칙 §18①)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산하조직 포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대한

결핵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원단체 포함) 및 청소년단체, 

한국학술진흥재단,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도서관․작은도서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산하조직 포함),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학진흥재단, 환경보전협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

추진협의회․환경운동연합,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국가유공자단체,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정신보건시설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산재

의료관리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서울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

청소년연맹,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재외

동포재단,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산지보전

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기존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정), 한국소방

안전협회,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공탁금관리

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

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 국민연금

공단, 한-아시아센터, 사방협회, 시장경영지원센터, 한국학교 등

▶ 소령 §80 ① 5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범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10.12.31 현재 169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공고란에 게시)

․
10

▶ 상증규칙 §3 [공익법인 등의 범위]

   ① 42

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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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74 1 20

   ③ 

․

2

   ④ 73 1 ( 3 )  

24 2 4 ( )

   ⑤  

   ⑥ 

․ (

) 2 2  

4

   ⑦ 

   ⑧

   ⑨ 

32

   ⑩ 175

   ⑪ ｢ ｣ 10 2

· , 



2. 공익사업의 종류  11

∙ 문화예술진흥기금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 독립기념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

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문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한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

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국민신탁법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11호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

▶ 조특법 §73 ① [특례기부금의 범위]

☞ ’10.12.27 삭제되었으며, 부칙(법률 제10406호)에 의해 ’11.7.1부터 폐지

 공익사업종류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함.(대법96누 7700. ’96. 12. 10)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재산-439, ’10.6.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및 제9호 등 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법인2008-28, ’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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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발전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

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법인-1032, ’10. 11. 2.)

 법인격이 없는 장학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장학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서면4팀-1013, ’08. 4. 22)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1604, ’02. 11. 28)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재산명세의 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서면4팀-2066, ’04. 12. 16)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서면4팀-3510, ’06.10.25)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

가맹단체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156, ’02. 9. 19)

�������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불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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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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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수익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 수입’이 추가 되었습니다.(법법 §3③.6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사업

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 등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법법 §62의2)

  - 수익사업 중 사업소득(아래 “가”의 ①)이 없는 공익법인은 소득세법을 준용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함으로써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49쪽 참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여부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법 §55의 2) 

   ’ ’ ’ ’



18  Ⅱ. 공익법인과 세금

  

.( §3③)

① , , ․ , ․

 

.( §2①)

 ∙ ( )‧

 ∙ (

)

 ∙ §2 ① 2 2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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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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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8 1

    .「 」 19 1

    .「 」 10

    .「 」

    .「 」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19

    .「 」   

  

     .「 」 10 1

     .「 」

     .「 」 12 1

    ☞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마목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2011.1.1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 §2 ① 5

 ∙ 

 ∙ ( )  

§12 ① 17

     ☞ 소속단체는 ’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 

( )

 ∙ ,  

 ∙ ( ․ ,  

)  

  

 ∙ ․ ․

    ☞ ’09.2.4.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 ’11.1.1.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16 1

③ 17 1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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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3 (①  

)

  - ․ ․

.

⑥ 「 」 94 1 2 4

   ☞  ’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⑦ 46 1 ( )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2…6)

 노인복지법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1381, ’09. 12. 0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고정

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법인세과-1378, ’0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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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OO(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재법인-635, ’08. 10. 17)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팀-1068, ’08. 6. 2)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당해 법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임

(서면2팀-862, ’07. 5. 07  재법인-30, ’05. 1.12)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가능함 (재법인46012-151, ’03. 9. 1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

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2053, ’03. 11. 29)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2-10302, ’01. 10. 5)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팀-356, ’07. 3. 2)

비영리재단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법인 46012-474,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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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 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라 함은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법인 46012-828, ’99. 3. 6)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가 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

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재법인-667, ’04. 12. 10)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

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팀-820, ’05. 6. 15  국심2003서614, ’03. 4. 22)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모든 수익이 안양시에 귀속되므로 

대행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중2035, ’06. 10. 12)

재법인-535(’09.6.9)호의 유권해석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재법인-866, ’10. 10.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재법인-535(’09.6.9)

귀 질의의 주택이 담임목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주택이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971, ’1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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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7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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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으로 안분계산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cf) 공통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함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

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함 (법통칙 113-156…5)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복리

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법통칙 113-156…1)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영 제1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대보증금액에 

대한 수입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법통칙 113-156…7)

   - 

, 

.

   

  수익사업의 자본금

          = 수익사업 자산합계액 - 수익사업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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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③,④)

     - 

, 

     - 89 2  

.( 113-156…2)

     -  

( )

  cf) 법통칙 113-156…3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된 금액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 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13조에 의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526, ’09. 5. 4)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임 (서면2팀-1378, ’06. 7. 20)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867, ’0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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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① 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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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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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62

 ( 46012-1004, ’00.4.22)

  ③ ․ , 

, ( )

( )

  ④ 1 ’13.12.31.  

18  

( §104 7 ②)

※ 

  - 

( §36 ②)

  - ( §24 ①)

    =｛ ( ) 

- - - ｝× 5(10%
＊
)

  ☞  ’11.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는 10% 적용

( §29 ①)

 ) 

  ① (100%)

   ⅰ) §16① 1 ～ 10

   ∙ §16①11 ～ 1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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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①5

⇨ -270(’05.4.25.) 

   ⅱ) §17①1 ㆍ 2 ㆍ 5 6

      , 16 48 ․

   ⅲ) 

  ② ( §56③)

    - ① 50%  

      ,  

50% 

 80%

      cf)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배당소득금액

         △ 특별법인의 융자금 이자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 ( §74)

  ① ’12.12.31. 

   ⅰ) , , 

   ⅱ) 

   ⅲ)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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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 ․

   ⅴ) , , 2001-11 ( , 

, , , , )

   ⅵ) §73① 15 (2012

, 2011 , 2014

, 2015 , 2012

)

  ② ․ ․

18 1

60% ’11.12.31. 

      ☞ 종전 70%에서 ’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60% 변경

  ③ 74 3

’09.12.31 

   ▣ 

29-56…2

, ’07.3.30.  

(’07.1.1.   

)

  ◦

( §29 ①)

     - 

.( §6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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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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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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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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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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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6012-11844, ’0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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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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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②)

  ① 

  ② 

※ ( §56⑥)

  ①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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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74 1 1 ( , , 

)

( §76④)

  ④ 

  

◇ 

   ⅰ)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ⅱ)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ⅲ)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cf) ⅱ)와 ⅲ)의 내용은 ’07. 3. 30.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함

      - ’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⑤ 

  ⑥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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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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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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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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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9③, ④)

  ① ( , 

)

  ☞  상기 단서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됨

  ② 

  ③ 13 3

  ④ 5

(5

)

  ⑤ 5

( 29-56…5)

※ ( §29⑤)

  5

, 5

  ( ①～⑤ ④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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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⑦)

◦ 이자상당가산액 = 제1호 × 제2호

- 1 ：

- 2 ：

1 1 3

○ 2005년 12월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법인세과세표준 1억, 산출세액 13백만원)에 

5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였고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4천만원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은?

<계산>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① 미사용액 1천만원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

          (1억 + 1천만원) × 25%
*
= 15,500,000원

          *2005년 법인세율 13%(1억 초과분 : 25%)

       ② 미사용액 1천만원을 손금산입한 경우의 당초 법인세액 : 13,000,000원

       ③ 법인세액의 차액

          15,500,000 - 13,000,000 = 2,500,000원

       ④ 이자상당액 계산 = 2,500,000 × (365 + 365 + 365 + 366 + 365)

                            × 0.03% = 1,369,500원

<결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천만원 익금산입하고, 별도로 1,369,500원 

추가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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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에 해당여부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법인-31, ’11. 1. 14)

의료법인의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에 해당여부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753, ’10. 8. 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도 2009.1.1.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763, ’09. 7.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

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317, ’0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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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연구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기금회계로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임

   사립학교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에 따라 연구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 등을 비영리사업회계인 기금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24, ’10. 1. 12)

사립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시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

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4050, ’99.11.22  서면2팀-341, ’06. 2. 14  서면2팀-1370, ’06. 7. 20)

익금불산입 배당수입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아님

   2007.12월 법인세법 개정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

상금액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배당소득금액은 포함되

지 않음(재법인-673, ’08. 10. 28)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사례 (국심2004구286, ’06. 3. 14)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서면2팀-477, ’05. 3. 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재법인46012-115, ’0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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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준비금 사용에 해당안됨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법 §29①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

(수익용)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음 

(재법인46012-81, ’03. 5. 12. 서면2팀-1347, ’06. 7.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 46012-2063, ’00. 10. 7)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함

(서면2팀-1115, ’05. 7. 18)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이46012-10969, ’02. 5. 7)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됨 (서면2팀-786, ’0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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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한도액 계산시 우선순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844. ’04. 4. 22)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

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46012-2758, ’98. 9. 25, 서이46012-10111, ’03. 1. 16)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592, ’06. 4. 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은 준비금 사용에 포함 안됨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니 아니함

(법인46012-372, ’00. 2. 9)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위한 차입금의 상환은 준비금 사용에 포함 안됨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 취득 위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 않음

(제도46012-12671, ’0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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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62)

  , 

.( §99②)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매사업연도마다 선택적용 

가능하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서이46012-10574, ’02. 3. 21)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당해 이자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법인-637, ’10. 7. 8)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법인세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를 요구할 수 없음 (국심1999구2217, ’03. 3. 29)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

시킬 수 없음.(재정책-708, ’09.7.9 )



40  Ⅱ. 공익법인과 세금

( §82②)

  

82 2

 

.

  , , (

), .

◇ "#$%&�'����������(�)�*+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규칙 별지 56호 서식)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법규칙 별지 27호 서식)

   ③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부동산임대소득(수익사업)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법인세법 제60조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과세

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서면2팀-1355, ’06. 7. 19)

  2  

( §110)

 cf) 수익사업개시신고서가 별도서식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무상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통한 사업자등록으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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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 이자소득외의 수익사업이 없으며 A장학재단과 지점 A1, A2의 

2010사업연도(’10 1. 1～ ‘10 12. 31) 중 이자소득 및 사용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A장학재단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 이자수익 내역

    

100,000,000 14,000,000 86,000,000

A  60,000,000  8,400,000 51,600,000

A1  30,000,000  4,200,000 25,800,000

A2  10,000,000  1,400,000  8,600,000

  - 직전연도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2009 50,000,000 30,000,000 20,000,000

  - A장학재단은 금년도 발생한 이자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

  - A장학재단은 2010년에 지점 A1의 내부수리비 2천만원,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으로 

3천만원,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용경비로 4천만원을 사용하였음

  < > 29 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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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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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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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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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예금이자
(A재단) ×××-××-×××××× ○○은행 2010.×.× 60,000,000 14% 8,400,000

(A1) ×××-××-×××××× △△은행 2010.×.× 30,000,000 14% 4,200,000

×××-××-×××××× □□은행 2010.×.× 10,000,000 14% 1,400,000

100,000,000 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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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 ｢  

｣ .

  ｢ ｣ 「 」 104 2 2  

․ , ( §55 2 

① 1 ), ( §55 2 ① 2 ) ( §55 2 

① 3 ) 10%～40%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한시적 적용특례(’10.12.30.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 :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12.12.31.까지 양도시 세율 10%) 

 - 특정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 

  ∙ ’09.3.16.～’12.12.31. 양도시 한시적 적용배제

  ∙ ’09.3.16.～’12.12.31. 취득분은 이후 양도시 적용배제

 ◇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법법 §60①)하고,

    - 지정지역․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법 §55의2) 추가 납부

      ☞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한시적 적용배제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선택적용 가능)

    - 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방법 (법법 §62의2)

     ․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고

     ․ 지정지역․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과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법법 §55의 2)

        ☞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한시적 적용배제

     *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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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 3

3  .(  §60)

 ․

  55 2 ․ ․

“ㄱ”  

 , 

.

 ① 55 2 1 1 ( ․ ․ )

   = × 10/100 (’12.12.31. )

   ☞ 참고로 주택의 지정지역(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말하며, 토지의 지정지역 및 지가급등지역은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지 않음

 ② 55 2 1 2 (  §92 2 )

  = × 30/100 ( 40/100)

   ☞ ’05.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2009.3.16～2012.12.31. 양도시 한시적 적용

배제 및 2009.3.16～2012.12.31. 취득분 양도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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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과세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 일정호* 이상의 국민주택 임대법인이 일정기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 서울특별시(5호), 인천광역시․경기도(3호), 수도권 밖(1호)

     ** 서울특별시(10년), 그 외(7년)  ☞ ’10. 9. 2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2.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 ’06. 1. 1 이후 사용승인(검사)분부터 적용)

     -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연면적 149㎡ 이하일 것

     -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중에 취득․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 ’08.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연면적 149㎡ 이하일 것

     -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매입임대주택으로서(’08.6.1.0.현재 미분양분으로 ’08.6.11.～’09.6.30.최초 

분양계약 체결후 계약금 납부한 주택에 한함)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연면적 149㎡ 이하일 것

     -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10.2.11.까지 직접 

취득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며 그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6.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인 주택

   7. 신탁업자가 ’10.2.11.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채권발행을 발행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이 5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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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11. 4.30.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10.2.11.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그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9. 신탁업자가 ’11.4.30.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유동화 할 것

     -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10.2.11.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그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8, 9번은 ’10. 6. 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무상임대주택
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11. 저당권 실행․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으로 3년 미경과 주택

       ☞ ’06.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③ 55 2 1 3 ( ․ ․ , )

  = × 30/100 ( 40/100)

   ☞ ’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나,2009.3.16～2012.12.31. 양도시 한시적 

적용배제 및 2009.3.16～2012.12.31. 취득분 양도시 적용배제

( §62 2)

  3 3 1

60

․ .

ㄱ. 

① ․ ( )

② 94 1 3

   3% (

5%) 1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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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94 1 3 : 

④ 94 1 2 4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ㄴ. 

  60

92

  .

  

.

☞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법법 §62의2④, 법령 §99의2③)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다만,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제외)에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ㄷ. 

  105 107

, 57 2 ｢

 ｣ .

  cf)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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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10 4

62 2 6

.( §62 2⑧ )

   

60 1

.( §99 2 ⑤)

ㄹ. ․

   “1)

” “ㄴ. ·

· ” ․ .

  , 

104 4 55

2 . ( §62 2②)

 비영리내국법인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안됨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1290, ’09. 11. 17)

 비사업용 토지를 ’09.3.16부터 ’1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1095, ’10. 11. 26)

 내국법인이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10.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241, ’10. 3. 17) 

   ☞ ’1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유예기간을 ’12.12.31까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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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48② , §38①)

( §16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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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  5 1 , 

.( §13②)

☞ 상속인에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

☞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등에서 물러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 상태로 전환한 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증통칙 16-13…3)

☞ 영 제1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증통칙 16-13…4 ②)

   

. 

*  

.

 

  , 

 

6 .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

하는 때를 말한다.(상증통칙 16－13…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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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 5%( 10%)

 . 

⇨ “Ⅳ. ”  “4.  

” 

( §48 ①)

  , 5%

(  10%) “ ” “4)”

  .

  

.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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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5% 초과함) 매각대금을 출연시 과세 여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임 (재산-511, ’10. 7. 14)

 의료기기 취득목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시 과세 여부

   의료기기 등의 취득목적으로 기부받은 현금으로 임대용건물을 매입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것임. 다만, 운용소득을 직접공익

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재산-932, ’09. 5. 14)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출연재산 해당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

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서면4팀-1274, ’08. 5. 26)

   cf) 일반회비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에는 출연재산에 포함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189, ’05. 11. 15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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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헌금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 주식․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헌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서면4팀-577, ’08. 3. 6)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은 증여 아니나,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서면4팀-982, ’06. 4. 17)

 유언이 적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을 따르지 않은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의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됨(대법2005두3271, ’05. 6. 23)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출연한 것에 대해 상속세 부과한 사례

   실제 출연하지 않은 채 출연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가 되었고,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야 출연이 이루어졌으며, 쟁점출연금이 민법상 자필증서, 녹음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에 의하여 출연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출연금의 출연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이나 유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국심2005서3786, ’06. 4. 7)

 자필 유언증서에 의한 출연임을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한 사례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동 유언서에는 위 요건 중 주소가 누락되었는 바, 

‘주소의 기재만을 빠뜨린 경우에는 유언방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가 달성

되었다’고 하여 자필유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등으로 볼 때, 동 유언

서는 자필 유언증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 (국심2007서449, ’0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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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명의 재산을 출연했음에도 과세가액불산입한 사례

   상속인 명의의 현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중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정산함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모두 끝났고, 공익법인에 출연한 이후 당해 금액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 

(국심2005중1885, ’05. 12. 30)

 공익법인 아닌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4팀-1189, ’05. 7. 12)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00. 1. 1 일 이전에는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0. 1. 1 이전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국심2005구311, ’05. 4. 22)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2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되는 경우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4팀-1675, ’07. 5. 21. 외 다수)

 조직변경과정에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팀-1656, ’0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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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① 17 , §37)

① 

 12 1 ․ ․

․ ․ ․ ․ ․  

② 

( 2013  

12 31 )

③ (

)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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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     - ㈔ 

  - ㈔     - ㈔ 

  - ㈔       - ㈔ 

  - ㈔       - ㈔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zar)회 또는 의연금모집 자선회에서 공급

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부통칙 12－37-2]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

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산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429, ’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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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상증세법상 종교ㆍ교육 등 공익목적사업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452, ’10. 11.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HACCP 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식약청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진흥원이 식약청에 제공

하는 HACCP관리 지원사업 수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재부가-484, ’09. 7. 13)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부가-175, ’08. 12. 16)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 등이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수익사업관련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서면3팀-801, ’04. 4. 23)

 공익법인 소유의 체육시설(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등)을 일반인에게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심2005서3130, ’06. 6. 2)

( §12 ② 4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812, ’0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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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

( §41)

   (

) .

  

※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 신설(상증령 §41①)

 ○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 결산보고서 주무관청 제출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동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음

 ○ 위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에서 결산보고서란 ①고유목적사업부문 ②수익사업

부문 ③총계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의미함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총계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

 ○ 시행일(’07.2.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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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의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재산-3958, ’08. 11. 25)

   ( 23 )

.

①  ( 24 )

② ( 25 2 )

③ ( 25 3 )

④ ( 25 4 )

⑤ ( ) ( 26 )

⑥ ( 26 2 )

⑦ ( 26 3 )

⑧ 3  

  

3 ,  

,  

1 1 12 31 .

(  §41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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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예시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정부의 회계연도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회계연도는 1.1 ～ 12.31임)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의 학년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정부의 회계연도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 정부의 회계연도 (다만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은  

     사립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름)

   - 산학협력단 : 당해 대학의 회계연도

( §78 ③)

    

․

1% .

( §5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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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 112   

․ ․  

․ ․

.

( §78 ⑤)

  ․ ․

.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1) ) × 0.07%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함.(’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80 ⑨)

  ․

 .

- ( 60 ․

61 66

) 10

- ( 1

100 5  )

- ․

 ( )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가 있습니다.(법법 §112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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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10

.

 ＊ ’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산총액 판정시 부동산(토지․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대차

대조표상의 가액 중 큰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07.12.31. 개정 내용

 - 세무확인대상 확대 :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세무확인주기 단축 : 매 2년 → 매 사업연도별

 - 외부전문가 축소 : 3인 → 2명

 ☞ ’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① 

② ( 60 ․ 61 66

) 10  

③ ( 1

100 5  

)

④ ․

( )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기준  67

  

3

.

( §78 ⑤)

  

.

(당해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1)) × 0.07%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함.(’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

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본문 중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수입금액" 에서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

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재산-168, ’09. 9. 9)

  ․ ․ , 

.

 ◇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

   1.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설립자(이하 “출연자 등”) 또는 임직원

  * 출연자 :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 제외

  * 임직원 :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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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3.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출연자 등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당해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말함)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5.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채무 이외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

 6. 기타 당해 공익법인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cf.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분야 세무대리인은 외부전문가로 

선임 가능(입법예고시 접수된 납세자의 의견 수용)

  

.

① 

  - 3

  - 

  -

  -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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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 ․

  - ․

  - 

  - 

④ 

  - 1 7 ( )

   

 25 1 , 1  

7 ,

   , 

 , , 

.

   50  

.

  

(’07. 5.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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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받을 때 증여세 납부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재산-540, ’10. 7. 26, 재재산46014-321, 

’95. 8. 17)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세무확인 면제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재산-2790, ’08. 9. 11)

  ☞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학교법인이 자진

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 면제

 자산총액의 의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에서 

말하는 자산총액은 고유목적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서면4팀-793, ’97. 5. 23  재삼46014-1295, ’97. 5. 23)

  ☞ ’08.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 10억 기준임에 주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됨

 -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2000두5944,  ’02. 4. 12),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세무확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구지법2004구합420, ’0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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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072,  ’04.12.17)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부과 여부

 - 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1만분의 7을 곱하여 산정 (국심2003서3502, ’04. 4. 20)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재산가액 ‘누계액’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연간’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3구2247, ’03. 10. 15)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세무확인 대상 아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

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안됨 (재삼46014-174, ’99. 1. 25)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4팀-1101,  ’07. 4. 4)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및 보고 시기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 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 것임(재산-63, ’0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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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③)

  

3 . 

  .

  - 

( 60 , 61 66  

) 100

  - 12 1 ( ) 2 ( )

  

3 .

  ☞  ’11.1.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사업연도 등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회계감사 실시’ 규정 삭제

  

 2007. 12. 31 ․

(5%→10%), (30%→ 50%)

.

 공익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재산-124, ’1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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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

  

 

① 

.

 - 

 - ․

 - , , 

② ․

   , ․

5 . ․

③ ․

④ ․ ․ ․  

, 100 .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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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60 2 2 3 4

, (VAT ) 1 (’08.12.31 3 )  

.

  3

( ․ ) , 

․ 1

.

  (’08. 1. 1.) 2008 3 31  

50 2 3  

2008 6 30 ㆍ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국가연구개발 

및 민간연구개발(수익사업 관련) 목적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수입계좌 등은 공익

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의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재산-3781, ’08. 11. 14)

①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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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 MAX(ⅰ, ⅱ)

  ⅰ. ․   

(

) 1 5

  ⅱ. 1 5

  ․ ’08. 1. 1.  

.

  , 2009 1 1

.

 학교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경영하는「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3956, ’08. 11. 25)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정기예금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아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재산-2789, ’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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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3)

  10 4

.

  12 1 ( )

.

 

① 

( 60 , 61 66  

)

10

② 12 1 ( )

① , ( .)

② ( 31 )

③ 

④ ․ ․ ․

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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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

  

, 

.

  

( 60 , 61

66   

) 1 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524, ’09. 2. 16)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재산-1193, ’0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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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2, §160 3)

  
*

, 

 ’

’ ’

’

( §76 ⑩, §81 ⑪)

  

․

.

① : 100 2

② : ․ 1 2

   ( , 78 3

, 5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별지25호의 2 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의 경우 연간 출연(기부)금액 50만원 초과분은 출연자별 출연명세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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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 .( §112 2 ③)

  

6 30

 .( §160 3 ③)

( §85 5, §66 )

   

, .

① 2 3  

1

② 3 「 」 160 3

「 」 112 2

③ 3

( " " )  

5 5

  

, 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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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5 .

( §20 ④, §66 2)

- 

( )

- 32

- 

- ․

   

1 31

. 20 4

 .( §1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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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1

1 5) . 

,  , 

.

( §76⑨, §120②)

( §121 ⑤)

  

․ .

  ․

1 31 .

  ․ ․  

100 1(

1 1 5)

. , , 

 .(  §76⑨, §12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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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 �

  

, 

, 

.

 재재산46014-321, (’95. 8. 17)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공익

법인 사후관리 의무위반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하지 않는다는 예규 (∵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을 사후관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초래)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출연재산미제출가산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 ( ∵ 사후관리의무위반시 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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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② 1 §38)

 ｢ ｣

① , 

② 

.

  ☞ 공익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상증규칙 §10의6 ①)

  ☞ ’00. 12. 29 일 법개정(’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유

사업목적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으며 수익용 재산도 재출연이 가능

합니다.(상증령 §38②단서규정)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상증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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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3

 .

   

3

( )

1

. (사용기한 :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  

)

3

 .

  

 증여세 과세가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

                   +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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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4.1.1  

. ( §38⑨)

- 

( , 2

)

- 

 cf) ’09. 2.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의 개념 변경

    (’09. 2. 4. 이후 상속․증여 개시분부터 적용)

※  

   : ① + ②

 ① 20

     1 8

 ② 2

( )

 

 

 - ②

    ( , 

)

( §4)

  

.

 ☞ 출연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면제하는 경우(’0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출연자가 해당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이며, 이 기간 중 당초 출연자 및 그 특수 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임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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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통칙 48－38…3 제1호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정의

   공익목적사업이란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함 (재산-884, ’10. 11. 26)

 주택자금대여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택자금대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875, ’10. 11. 24)

 고유목적사업 관련 관리비 및 인건비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재산-814, ’10. 11. 1)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재산-56, ’09. 8. 28)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회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함은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함(재산세과-213, ’09.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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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용 자산의 수리비 지출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재산-428, ’09. 10. 09)

 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의미함(재산-3782, ’08. 11. 1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31⑤에 의하여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4팀-2999, ’07.10.18  서면4팀-3003, ’07.10.18)

 세무조사 개시전 횡령액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수익사업용 재산매각대금을 횡령하였으나 세무조사가 개시

되기 전에 이를 인지하고 횡령액과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의 

감소가 없었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국심2006중3063, ’07. 3. 30)

 출연받은 골동품을 당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당해 법인이 운

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

(서면4팀-1044, ’07. 3. 30)

 출연받은 건물을 장학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

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제도46014-12636, ’0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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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재산 매각대금 횡령시 당초 출연재산 사용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불법매각하고 그 대금을 유출해 고유목적사업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3년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시점’에 즉시 증여세 추징 

대상임 (국심2000서2243, ’01. 2. 21)

 출연재산 3년내 미사용시 과세요인 발생 및 증여재산 평가시점

   공익법인이 ’90. 9. 25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93. 9. 25 을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 및 증여재산 평가시점

으로 해 과세함.(감심98-38, ’98. 2. 10)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4팀-2704, ’07. 9. 14)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 아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서일46014-10254, ’01. 9. 28)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 등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또는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4팀-1978, ’06. 6. 26  서일46014- 10965, ’02. 7. 24)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 (서일46014-10258, ’0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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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가액 ＝ 출연재산의 평가가액

1) ×

목적외사용금액과

사용기준미달금액

매각대금 2) 

1) 매각금액(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

2) 매각대금에는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며 당해 자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됨

○ 출연받은 건물을 ’00.1.1 경 10백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수익

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1백만원을 사용하였고, 고유목적 외로 2백만원을 

사용하였음. 증여세 과세가액은?

(풀이) ① 출연재산의 평가액=매각금액(10백만원)- {대체취득자산가액(2백만원+2백만원)      

+ 고유목적사업비(1백만원)} = 5백만원

       ② 매각대금 =매각금액(10백만원) - 제세금(1백만원) =9백만원

       ③ 사용기준미달금액

          =매각대금사용기준액(9백만원 × 90%=8.1백만원)

            - {직접고유목적사용액(5백)+목적외사용액(2백)} = 1.1백만원

       
④ 증여세과세가액 =①×

목적외사용(2백) +③(1.1백)
=1.72백만원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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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 1 "2�-.�
�/01

* 증여세 과세가액 ＝ ( 매각대금1)의

사용기준금액
×

목적외 사용금액 ) ＋ 미달사용금액
매각대금1)

1) 매각대금에는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며 당해 자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됨(사용기준금액 : 매각대금 × 90%)

○ 출연받은 건물을 ’07.1.1경 10백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수익

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1백만원을 사용하였고, 고유목적사업외로 

2백만원을 사용하였음. 증여세 과세가액은?

(풀이) ① 매각대금 고유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매각대금{10백만원 - 제세금(1백만원)} × 90%]

             × {목적외사용금액(2백) / 매각대금(9백)} = 1.8백만원

       ② 사용기준미달금액

          = 매각대금사용기준액(9백만원 × 90% = 8.1백만원)

             - {직접고유목적사용액(5백) +①(1.8백)} = 1.3백만원

       ③ 증여세과세가액 = ① + ② = 3.1백만원

  1 30%, 2

60% 2

’00. 12. 2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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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0% 10% 

2 60% 10% 

3 90%

  12월말 공익법인인 A법인이 ’07. 5. 1 출연받은 건물을 10백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07년도에 고유목적사업에 2백만원, ’08년도에 2백만원, ’09년도에 

1백만원 사용하였고, ’10. 5. 1 에 고유목적사업 외로 1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0년도 

중에는 고유목적사업에 1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연도별 가산세 및 증여세액은?

(풀이)

2007. 5. 1 9

2007 2

2008 2 44%

2009 1 55%

2010. 5. 1 1

2010 1 66%

* 계산편의상 소숫점이하 생략 

  ① 2008년도 :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1차년도의 합계액이 

4백만원으로 매각대금 사용비율 44%(4백만원/9백만원)로서 30%을 

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② 2009년도 : 사용기준미달금액 = 9백만원 ×60% - 5백만원 = 40만원

             가산세액 = 40만원 × 10%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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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2010년도 

    ⅰ) 고유목적사업 外 사용

       증여세과세가액 =매각대금의 90% ×목적외사용금액/매각대금

                      = (9백만원 × 90%) × (1백만원/9백만원) =90만원

       ※ 고유목적사업 外 사용일 ’10. 5. 1 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ⅱ) 사용기준미달금액= 9백만원 × 90% - 0.9백만원- 6백만원

                          - 4만원(가산세) =116만원

    ⅲ) 증여세액= (90만원+116만원) × 10%=20만6천원

�34�567�89�!��:;

3 × × ×
3

3 ○ × ×

○ × × 3

○ ○ × 3

분석》 ① 출연재산은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②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것 포함)된 것의 매각금액은 매각일로부터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③ 출연받은 채로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다가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금액은 매각일로부터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영 제38조 제4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

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상증통칙 48-38…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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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금 사용의무 적용 대상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재산-548, ’10. 7. 26)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회가 교인 등에게 대여기간 6개월 이상으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213, ’09. 9. 1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재산-3957, ’08.11. 25)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무와 상증법상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는  별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서면2팀-1060, ’08. 5. 30)

 종교단체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재산-322, ’08. 2. 25)

 매각대금 사후관리규정 적용대상 재산

   공익법인에 대한 매각대금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4팀-2755, ’0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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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② 3 , 5 §38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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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⑤)

   

․ ․

70% 1  

.

 ＊ 사용기준금액：(Ⓐ - Ⓑ + Ⓒ) × 70%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출연재산 양도차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분리과세를 선택한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됨)

  Ⓑ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직전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 -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상증통칙 48-38…4]

  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

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5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

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출연재산 매각금액․출연받은 재산․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상증통칙 48-38-3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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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⑥)

  

5

.

  , 

4 5

.

  , 5 5  

.

○ ’95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甲(12월말 법인)의 매년 운용소득, 공익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10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

(단위：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 )
5

① ( ) 100 120 100 50 80 90.0

② 
  → ①×70% 

 70  84  70 35 56 63.0

③ * 100 120  70 40 50 76.0

④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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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 2010년을 기준으로 볼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기준에 미달

  -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사용실적 76백만원이 사용의무기준 63.0[(70+84+70+35+56)÷5〕백만원을 초과

하므로 세법상 사용의무 위반 아님   ⇨ 2010년의 운용소득 사용의무 충족

  

 

 

.( §40① 2 2)

  
＊ 증여세 과세가액 ＝ 출연재산의 평가가액

1)
×

목적외사용금액
운용소득금액

  1)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

▣ ( §40 ① 2 2, §13 ②,③)

  

.

  , 4

70% 4 .

  1

.

 출연재산의 평가 [상증통칙 48-40…8]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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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

.

1.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하여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금액 7억원 중 4억원만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은 미사용한 경우

   <해설> 3억원(미달사용액)×10%(가산세율) = 3천만원

   ☞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미사용액(3억-0.3억원= 2.7억원)은 

다음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합니다.(상증령 제38조 제5항 후단)

2. ’95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甲 (12월말 법인)의 매년 운용소득, 공익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10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 그리고 2010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이 90백만원(이월금액 제외)인 경우 2011년 사용의무 기준금액은 ?

( ： )

2006 2007 2008 2009 2010
( )

2011

① ( ) 100 120 100 50 80 90

② 
 → ①×70%

70 84 70 35 56 ?

③ 80 85 70 40 20

④ 

 ○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 2009년 당해사업연도 기준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사용의무기준에 

미달(미달금액 36백만원)

   - 5년간 평균사용금액 기준 : 사용실적이 59.0[(80+85+70+40+20)÷5]  백만원으로서 

사용의무기준 63.0[(70+84+70+35+56)÷5〕백만원에 미달(미달금액 4백만원)

     ⇒ 당해연도기준, 5년 기준 모두 미달하지만 미달사용액이 적은 5년 기준을 적용하며  

미달사용액은 4백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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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세 추징

   - 미달사용액(4백만원) × 10% = 0.4백만원(가산세로 추징)

   - 2010년 운용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4백만원-0.4백만원=3.6백만원

 ○ 2011년 사용의무 기준금액

   - 당해사업연도 기준：(90 + 3.6) × 70% = 65.52백만원

   - 5년간 평균사용금액 기준：(84 +70 +35 +56 +65.52) ÷ 5 =62.104백만원

상기의 계산사례의 추가로 2011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이 30백만원이고, 

2011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이 100만원(이월 포함금액 제외)인 경우 2011년에 추징할 

가산세와 2012년 운용소득 사용의무 기준금액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① ( ) 120 100 50 80 90 100*

② 
 → ①×70%(’99. 12. 31 50%)

84 70 35 56 ? ??

③ 85 70 40 20 30

④ 

* 2012 ① (2011 )

○ 2011년 가산세 추징

  - 2011년 당해사업연도 기준 미달사용금액 

    : 65.52 - 30 = 35.52백만원

  - 5년간 평균사용금액 기준 미달사용금액 

    : 62.104 - [(85+70+40+20+30)÷5] = 13.104백만원(→절사:13.10백만원)

    ⇒ 당해사업연도 기준, 5년 기준 모두 미달하지만 미달사용액이 제일 적은 5년 기준을  

적용하며 미달사용액은 13.1백만원임

  - 가산세액 13.1백만원 × 10%=1.31백만원

  - 이월 추가 의무사용 기준금액：13.1 - 1.31 =11.7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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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사업연도 사용의무 기준금액

  - 2012년 당해사업연도 기준：(100 +11.79) × 70%=78.253백만원

  - 5년간 평균사용금액 기준：[70+35+56+{(90+3.6)×70%}+{(100+11.79)  

× 70%}] ÷ 5 = 60.9546백만원

 반환받은 운용소득의 사용의무기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3119, ’07.10.31)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운용소득 사용의무 위반여부

 -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4팀-1899, ’06. 6. 21)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연도는 (0)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273, ’09. 9. 21)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과 운용소득과의 관계

   공익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임

(서면4팀-665,  ’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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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소득의 범위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

배당액 전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재재산46014-40, ’02. 2. 15 )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대상 여부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과 그 소득에서 공익사업에 지출한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운용소득과 같은 조 제5항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18, ’03. 1. 29)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임 (서일46014-11679, ’02. 12. 12)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은 전체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임(재산 46014-630, ’95. 3. 15)

 운용소득의 범위

   출연재산 운용소득에는 출연재산 매각금액(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함)은 제외하는 것임 

(재산-601, ’10. 8. 17)

 공익법인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용소득(직전사업연도 미달사용금액 가산)의 70%

이상을 직접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재산-366, ’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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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③④⑤)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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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①, §37)

   

. 

  ,  

, 

 

. 

〔Ⓐ ＋ Ⓑ ＋ Ⓒ ＋ Ⓓ〕 ≤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K법인의 주식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K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상증령 §37⑦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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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C� 37②,D, ABC� 19②)

* 출연자와 다음 ①～⑧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⑥ 

⑦ 

⑧ 

①～⑤

①～⑥

①～⑦

② 

① 

④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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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 (

20 1 8 )

   ☞ ’09.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의 개념 변경

      다만, 친족의 개념만을 변경한 것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변동 없음

※  

   : ① + ②

 ① 20

     1 8

 ② 2  

( )

 
 

- ②

( , )

② 

   ☞ 사용인(상증령 §13⑩ 2호, 상증규칙 §4)：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③ ( )

 ․

  . 

  . 

  . ①

④ ① ③

⑤ ③ ③

⑥ ① ⑤ 30% 

⑦ ① ⑥ 50% 

⑧ ①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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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 

  , ’07.12.31. 5%  

10% .(☞ ’08. 1. 1. 이후 주식 출연분부터 적용)

  4 5% 10%

.

   a. 

   b. ․

   c.

   d.

   ☞ ’0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4 b 

  ○ 

    5

.

     ① 100 80* 

     ② 5 1

     ③ 

     ④ 

     ⑤ 

    cf) ’07.12.31일 이전의 성실공익법인 개념(상증령 §42①)과 ’08.1.1일 이후의 성실

공익법인 개념(상증법 §16② 및 상증령 §13③)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 운용소득 사용비율 개정 : ’10. 2.1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발생분부터 적용(종전 : 90%)  



110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07. 12. 31 ’08. 1. 1

①～⑤ ① (90%)

( §42①)

①～⑤

( §16② §13③)

    cf) 성실공익법인 요건 보완(대통령령 제20621호 시행령 부칙 §3②③ 신설)

        공익법인이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2008년에 대한 회계감사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면 주식의 출연일 현재 위 ③ ⑤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개정이유

          ’08.2.22.자로 신설된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의 판정을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회계감사나 

제3호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는 당해 과세연도 경과 후에 가능하므로 2008년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이 불가능

           따라서 2008년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면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제1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

  ○ ․

     ① ․

     ② “①”

     ③ 

     ④ “③”

▣ 4 c 

  ○ ‘ ’ 

.

    - ( )

5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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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1 , 

  ○ 

    - 

( c a, b, d )

A

,
, 

B

,
, 

A,B
C

( : , , 

)

B C

  ○ 

: ( )  

    1) 100% 

    2) 甲 ․

乙 5%  

    3) 甲 ․ 甲

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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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

.

   a. 

   b. ( 3  

, 2  

)

   c. 100 10

   d. 3
*
 

   * 출연자와 상증령 제13조 제10항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11. 1. 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

   

3 3

･ .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이사의 범위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이사의 범위에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이사의 선임 등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함(재산-125, ’09. 9. 3)

 외부회계 감사대상이 아닌 학교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일부만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 해당하지 아니함(재산-63, ’09. 1. 8)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함(재산-63, ’0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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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공익법인 판정에 있어 운용소득 90% 이상 사용의무 이행여부 판단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 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4팀-1336, ’08. 6. 2)

 운용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여부

   운용소득이 발생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말까지 운용소득의 90％이상 사용치 

않으면 전년도 사업연도말에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4팀-1247, ’08.5.23)

 성실공익법인이었던 공익법인이 추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여 보유

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서면4팀-1385,  ’08. 6. 10)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해당여부

 -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3772, ’08. 11. 14)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재산-3675, ’08. 11. 7)

 5% 초과시에도 과세제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재산-959,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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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초과여부 판정방법 및 시기

 -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서면4팀-45, ’08. 1. 8)

 -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4팀-30, ’08. 1. 7)

( §48② 2 , §3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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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당해 공익법인이 취득하는 K법인의 주식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K법인 주식

  Ⓒ：K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

연한 K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 §37② )

 

  1. 107 “ ” ⑥, ⑦

  2. 1 107 “ ” ①～⑤

50% 

   5%( 10%, ’08.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40①2 )

  ① 4 5% 10%  

.(5% , 

’0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a. 

   b. ․

   c.

   d.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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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12. 31 : 

∙ ’91. 1. 1～’93. 12. 31： 20%

   → ’90.12.31 20%

∙ ’94. 1. 1 ： 5%

   → ’93.12.31 5%

∙ ’08. 1. 1 ： 5% 

               ( , ․ 10%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

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

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552, ’09. 3. 18)

 -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

회사의 주식 등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함 (재산-883, ’10. 11. 26)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기준 완화에 따른 5년 평균액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768, ’1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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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일 현재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 공익법인 보유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전환일 현재의 시가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서면4팀-3004, ’07. 10. 18)

 출연 또는 취득제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의미하는 것임 (재산-347, ’10. 5. 28)

 5%(또는 10%) 초과여부 판정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됨(재재산-417, ’05.10.18)

 5% 초과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93. 12. 31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94. 1. 1이후 유상증자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5% 초과지분의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재삼 46014-872, ’96. 4. 3)

 5% 초과분 과세제외 사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재산-204, ’10. 3. 30)

 동시 출연시 5%(10%) 초과분 산정방법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공익법인 등(A,B,C)에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성실공익법인등과 B성실공익법인은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등은 3％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재산-420, ’10. 6. 21)



118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 §49)

( §42 ⑤)

〔Ⓐ ＋ Ⓑ〕 ≤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K법인)의 주식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및 K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K법인의 주식

  ☞ 총발행주식수란 당해 내국법인(K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상증법 §16②본문)

  - 5% ～ 20% ：3 → ’99. 12. 31 

  - 20% ：5 → ’0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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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07.12.31일 주식취득․보유제한규정이 일부 완화(5%→10%, 30%→50%) 되었으나 

동 주식매각의무의 경우 완화된 내용이 없음에 주의할 것

   ①： ․

   ②：“①”

   ③：

   ④：“③”

( §78④)

  (5%)

5%

. , 

10 .

＊ 가산세 ＝ 5% 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공익법인 등이 ’97. 1. 1이후 내국법인의 주식 5%를 초과 취득해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규정은 적용 안 됨

 (재산상속46014-849, ’00. 7. 11)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해 2 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주식수 산정시, ‘성실공익법인’ 보유분은 

제외됨 (재재산46014-81, ’0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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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⑨) 

◦ ①～③ ①

( ①  

) .

①

③ 

② 

① (

) 1  

․

   . 

   . 

   . 2

② ①

③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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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8 §7 ③)

  - 1/2 ’00. 12. 31

  - ’01. 12. 31

( §78⑦)

  30%( , 

, 

50%) 

5%

 .

  ☞ 50% 완화규정은 ’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가산세 ＝ 30%(또는 50%) 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 §38⑬)

Ⓐ Ⓑ

  Ⓐ：이동평균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공익법인 등의 총 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함)에 대한 대차

대조표상의 가액에 “Ⓐ” 가액을 가산한 가액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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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②：“①”

   ③：

   ④：“③”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적용

   공익법인 등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계열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바, 당해 

주식 등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함[주식(출자지분)명세서 작성요령 참조]

(서일46014-11705, ’03. 11. 25)

   cf)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한다는 서일46014-11301(’03. 9. 17)는 잘못된 예규임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가액이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주식가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즉 내국법인 

주식에만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이 적용됨(서면4팀-441, ’05. 3. 24)

 계열기업 주식보유에 따른 가산세 부과 해석사례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

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서면4팀-3490, ’0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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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⑧)

  .

① 

② 38 11 ( ) 

③ (5 5 ) 1/5

④ ․ ( , , , 

, , ․

)

   * 임․직원에는 이사를 제외함(상증법 §48⑧)

   * 가산세가 부과되는 임․직원 예외범위 확대 (’08. 2. 22.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 

- ․

- 

- 

- ( )

- *

- 

- ( )

- 

- ․ ( )

    * 기존 학교의 교사 외 교장, 교감, 총장, 학장, 직원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학교의 직원은 학교회계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자에 한함

 이사의 범위 [상증통칙 16-13…4 ②]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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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⑩)

  1%

2

( §38⑩)

  107 “ ” .

( §38⑪)

1. 107 “ ” ③

2. 107 “ ” ④

3. 107 “ ” ⑤ ⑧

(’99. 12. 28 6048 §7 ②)

- ’00. 1. 1

- ’99. 12. 31 1/5

1/2 ’00. 12. 31

- ’01. 12. 31 .

   ☞ 기준초과(1/5) 이사의 가산세에 대해서만 유예규정이 있으며, 임직원의 가산세에  

대한 유예규정은 없음

( §78⑥)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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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사 기준 초과시 의료법인은 가산세 부과 제외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으로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료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재산-299, ’10. 5. 17)

 이사 초과 가산세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재산-1119, ’09. 6. 5)

공익법인 등의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시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출연자별로 판단함 (서면4팀-333, ’07. 1. 24)

 이사 현원이 16명인 경우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이사의 수는 3명이며, ‘학교의 

교사’의 범위에는 대학교의 교수 등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4팀-84, ’0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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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⑩)

’

․

  120 1) “ ” .

  ․

① ․ ․ ․ ․  

( , )

② ․

( , )

( §78⑧)

- ① : ․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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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③, §39)

․

  

․ ( ： , ) “ .

” .

  

E(FA7*�GHI��J�KL��M

∙ 출연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등
*
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

하는 경우

∙ 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

   ․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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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N��?@

：

☞ 영리법인(병)의 주주(갑)이 공익법인(을)에 토지를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

가액불산입을 하고 공익법인은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임

 
[상증통칙 48－39…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그 공익

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J�KL�O.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4. 출연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5. 출연자의 사용인

6.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7.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시행령 제13조 제12항 참조)

8. 출연자가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

9. 출연자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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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통칙 48－39…6]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당해 출연재산가액 ×

(정상적인 대가- 실제 지급한 대가)

정상적인 대가

   ② 삭 제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출연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ㆍ소비

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함(서일46014-10948, ’0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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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② 6 , §38 ⑧ 2 )

․ ․

  

.

  

.

☞ 대부분의 장학회가 여기에 해당됨

☞ 공익법인이 특정지역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출연자도 

동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국심2003서1779, ’03. 10. 15)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

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재산-288, ’1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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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② 6 , §38 ⑧ 1 )

․

∙

∙ ：

․

․

  ․

.

  , 1 ․

.(’04. 1. 1

)

- 

( , )

- 

▣ 35 2  

’06. 12. 31 

(’01. 1. 1 ) ⇨ ’06. 12. 30  ( )

   cf) 사립학교법 §35조의2 규정도 일몰도래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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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

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산-840, ’09.11.24, 서일46014- 10399, ’01. 11. 2)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01. 1. 1이후 증여세

결정분부터는 학교법인에게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제도46014-11768, ’01. 6. 29)

 농어촌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를 폐교조치하면서 그 잔여재산을 ’03. 12. 31 이전에 

출연자의 자녀 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

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일46014-11270, ’02. 9. 27)

 특정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고 해당 법령에 따라 다수의 다른 비영리

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다수의 비영리

법인을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단순히 통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재산-345, ’10. 5. 28)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거나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산-1116, ’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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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136 )

2. ․ ․

(138 )

3.

   (140 )

4. 

   (142 )

5. (144 )

6. ( )

   (146 )

7. (148 )

8. 

   (150 )

1.

  (156 )

2.

  (158 )

3.

  (160 )

4.

  (162 )

5.

(164 )

6. ․

(166 )

7. (168 )

 - ( )

 - 

, 

 -

 3
 ( )

 3
 ( )

 1. 

 2. 10

 3. 

( 5% )

 4. 

* 시행규칙이 확정전으로 신고 시 확정서식 확인 필요(국세청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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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2010. 3. 31>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ꊉꊒ

ꊉꊓ ꊉꊔ

ꊉꊕ
(ꊉꊖ+ꊉꊗ+ꊉꊘ+ꊉꊙ+ꊉꊚ)

ꊉꊖ ꊉꊗ
ꊉꊘ ꊉꊙ

ꊉꊚ

ꊉꊛ

(ꊊꊒ+ꊊꊖ+ + ) ꊊꊒ ꊊꊓ ꊊꊔ ꊊꊕ ꊊꊖ ꊊꊗ ꊊ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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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방  법
 (①～ꊉꊔ)

  . (①～⑦) .

  . ④ .

     ) 12 → 'X1.1.1 ～ 'X1.12.31

         2 → 'X1.3.1 ～ 'X2.2.28

  . ⑧ "○" .

  . ⑨ 「 」 50

.

  . ⑩ 「 」 2

.

  . ꊉꊓ 「 」 50 3  

.

  . ꊉꊔ 「 」 16 2 「  

」 13 3 5 .

 (ꊉꊕ～ꊉꊚ)

  . (

) .

  . ꊉꊕ .

 (ꊉꊛ～ )

  . .

  . ㆍ .

      ( )

  . .

  . .

   (1) (ꊊꊒ～ꊊꊕ): ꊊꊓ (「 」 3 2 2 ), ꊊꊔ

(「 」 3 2 3 ), ꊊꊕ  

(「 」 3 2 4 「 」

2 3 ) .

   (2) (ꊊꊖ～ꊊꊘ): (「 」 3 2 1

ㆍ 5 ) .

   (3) ( ): (「 」 3 2

1 ㆍ 5 ) .

   (4) ( ): 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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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방
  

  
법

1
. 

·
, 

.

 ※
 

: 
3

(「
」
 

3
8

3

),
 

1
7
0
%

, 
3

9
0
%

2
. 

, 
③

(
, 

)
, 
④

.

3
. 
③

(
, 

)
, 

, 
, 

(
: 

2
0
0
5
.1

2
)

.

4
. 
④

·
·

.

1
2

3
4

5
6

7
8

9
10

·
·

5
. 
⑤

.

  
 

) 
, 

, 
, 

6
. 
⑥

·⑦
·

.

  
 

) 
1
0

’0
5
. 

3
. 

1
 

’0
6
. 

2
. 

2
8

→
 ’
0
5
.3

.1
 ～
 ’
0
6
.2

.2
8

7
. 
⑧

(
2
5

2
)
⑩

, 
(

25
4

)
ꊊꊗ

, 
 

(
2
5

3
)
⑦

.

8
. 
⑨

⑧
, 

(
 

2
5

4
)

(
5

)
④

, 
 

(
2
5

3
)
⑧

.

9
. 
⑩

·⑪
(

 

2
5

2
)

(
2
5

3
)

, 

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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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 ] < 2009. 4. 23> ( )

① ②

③ ④ ⑤ ⑪
⑦ 

⑧ ⑨

( )

⑩

⑥
⑫ ⑬

⑭

- - - - - -
-

-

-

-

- -

⑮

-

-

210㎜×297㎜(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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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1. ,  

(

) , .

  2.  

.

  3. ⑩ 1 50 ( )  

.

  4. ④ .

  5. ⑤ ⑥

.

  6. (⑦～⑩) .

   . ⑦

.

1 2 3 4 5 6 7 8 9 10

ㆍ ㆍ

  . ⑧ , 

, .

   . ⑨ “㎡” , “ ” , 

( : “ ”) .

     1) 1,000㎡ ⇨ 1,000 

     2) 500 ⇨ 500 

     3) 30 ⇨ 30 

   . ⑩ , 「

」 61 65 .

  7. ⑫

.

  8. 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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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3 ] < 2009. 4. 23> ( )

① ②

③

⑧

[⑦ × 30
(60, 90)
/100]

⑫

(⑧-⑨-⑩)

④
⑤ ⑥ ⑦

⑨

⑩ ⑪

210㎜×297㎜(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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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1. ( ) 3

( ) 

3 .

     , 

.

 2. ④ .

1 2 3 4 5 6 7 8 9 10

ㆍ ㆍ

 3. ⑤ , 

, .

 4. ⑥ “㎡” , “ ” , 

( : “ ”) .

     1) 1,000㎡ ⇨ 1,000 

     2) 500 ⇨ 500 

     3) 30 ⇨ 30 

 5. ⑦ .

 6. ⑧ ⑦

(30/100, 60/100, 90/100) .

   ) ’X1 4 12

       1 (’X2 12 ) : 30/100

       2 (’X3 12 ) : 60/100

       3 (’X4 12 ) : 90/100

 7. ⑩ .

 8. ⑪ .

     ) , , , 

 9. ⑫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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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4 ] < 2010. 3. 31> ( )

① ②

⑦ ⑧
1

⑨
2

⑩
3

⑪
4

⑫
5

(⑦～⑪ )

③
  
  

④

(③×
70

)
100

⑤1
  

⑥
  (⑤-④)

⑬
⑭ ⑮

(⑭+⑮) ( + + )

(⑬+ - )
( + )( - )

210㎜×297㎜(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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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방  법

 1. 

  . ⑧ ⑫ ⑦ [⑥ (-)  

] .

  . ③ ꊊꊗ

.

  . ⑤1

.

    (1)

    (2)

    (3)

    ※ 

.

 2. 

  . ⑬

(「 」 14  

) .

  . ⑭ 「 」 29

1 .

  . ⑮ ⑬

( : ) .

  . ꊉꊙ

.

  . ꊉꊚ ㆍ ㆍ

.

  . ꊉꊛ 「 」 13 1 .

  . ꊊꊔ  

, ⑦ ( ⑫5 ) ⑥

.

  . ꊊꊕ 「 」 

7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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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2010. 3. 31>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210㎜×297㎜(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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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방법

  1. 

.(⑥ , 1. , 2. )

  2. ③ , ④

.

  3. ⑤ (

) .

  4. ⑧ .

⑦
× 100

⑤ ( )

  5. ⑨ ㆍ ㆍ ㆍ .

  6. ⑩ .

  7. ⑪ 「 」 74 1 1 .

  8. ⑫ .

  9. ⑬ ⑩ ⑪

.

  10. ⑭ .

⑪ ⑫
× 100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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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 ] <2006.4.25> ( )

1.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2. ․

⑪ ⑫ ⑬ ⑭
․ ⑮

210㎜×297㎜(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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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방  법

  1. (①～⑩) .

  2. · (ꊉꊓ～<21>) .

    . [ 100 1  

2 (「 」 

38 10 )] ( 5

5 ) 5 1

· .

      ※ , 

.

    . (「  

」 80 10 · )  

.

  3. ⑩ <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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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3 ] < 2010. 3. 31>

( )

④

․

ꊉꊒ

① ② ③
⑤ ⑥ ⑨

⑦ ⑧

※ 

   1. 「 」 38 12  

․

.

   2. ④

.

   3. ․ (⑤～⑦)

, ⑥ 1․2

.

1

· · · ·  

. ,  

.

2
·

. , .

210㎜×297㎜(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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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法人 稅務確認 規程

1998- 26 (1998. 12.  1)

1999-  1  (1999.  1. 12)

2000- 46 (2000. 11. 27)

2002-  8 (2002.  1. 28)

2007- 10 (2007.  5.  1)

2009-102 (2009.  9. 30)

1 ( ) 43 8

·  

.

2 ( ) .

  1. “ ” · ·  

( “ ” ) 12 1

.

  2. “ ” ( “ ” ) 50  

· · .

  3. “ ” 2 50

.

  4. “ ” · ·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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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50  

. , 1 .

  1. 

10

  2. 43 2 2

  3.  

(

) 

4 ( ) 43 5  

.

  1. 

    . 3

    . 

    .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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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3. 

    . ·

    . 48 5

    . 

5 ( ) 

.

6 ( ) ① 4

25 1  

, 1 7  

.

 ② 1 , 

, ,  

.

 ③ 50 2 1

3

.

7 ( ) 

.

  1. (

100 1 2

)· (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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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3 9 1 . , 

.

  3. 13 9 2 . “ ”

“ ” .

  4. (

19 2 “ ”

) , , , 

  5. · ·

  6. 

  7. 1 5 6

8 ( ) ① 50

.

 ② 1 6 2

.

 ③ 3

.

9 ( ) 「 · 」(

248 )

, 2012 9 30

.

 (1998.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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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 12)

.

 (2000. 11. 27)

①( ) .

②( ) 3 1 2000 1 1

.

③( ) 4

.

 (2002. 1. 28)

.

 (2007. 5. 1)

① ( ) .

② ( ) 

.

 (2009. 9. 30)

1 ( ) 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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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 9. 30.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1. 

(        )

⑫

 ⑬ 

 ⑭ 

 ⑮ ․

 ꊉꋉ 

 ꊉꋊ 

2. 

(        )

ꊉꋋ

 ꊉꋌ

 ꊊꋃ

 ꊊꋄ  

 ꊊꋅ 

3. 

ꊊꋆ ꊊꋇ

4.   50 2
43 6 .

   ( )

   ( )

   ( )

       

ꊊꋈ ꊊꋉ

：1. ( 2 ～ 7 )

          2. ( , )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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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작성요령

1. 

  . ⑫

.

  . ⑬ ꊉꋊ  

.

2. 

  ◦ ꊉꋋ .

3. 

  . ꊊꊕ 2 .

  . ꊊꋇ .

4. 

  . ꊊꋈ ․ ․ ․

․ .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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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 9. 30. )   

( : )

ꊉꋉ  ꊉꋊ

 ①                 

25

1

 ② ( §25①-1)
[ 23 ]

 ④ ․ ․   ( §25①-2)
[ 24 ]

 ⑤    ( §25①-3 2)
[ 25 2 ]

 ⑥           ( §25①-3 3)
[ 25 3 ]

 ⑦      ( §25①-3 4)  
[ 25 4 ]

 ⑧ ( )        ( §25①-4)
[ 26 ]

 ⑨           ( §25①-5)
[ 26 2 ]

 ⑩      ( §25①-6)  
[ 26 3 ] 

6 1

 ⑪ ( §48③)
                                  [ 3 ]

 ⑫        ( §14①-3)
                                     [ 4 ]

 ⑬ ( §14①-1)  
[ 5 ]

 ⑭ ․ ( §14①-2) 
                                  [ 6 ]

 ⑮                [ 7 ] 

          ( )

( ) 

※ 

. ꊉꋉ 
.

. ꊉꋊ 48 51
.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297㎜(신문용지 54g/㎡)





160  Ⅴ. 부  록
[공
익
법
인
 
등
의
 세
무
확
인
 규
정
고
시
 별
지
 제
3호
 서
식
](
2
00
5
. 
5.
 1
. 
개
정
) 
 

 
(

)

  
  
  
  
  
  
  
  
  
  
  
  
  
  
  
  
  
  
  
  
  
  
  
  
  
  
  
  
  
  
  
  
  
  
  
  
  
  
  
  
  
  
  
  
  
  
(단
위
 :
 원
, 
㎡
)

⑩
⑪

⑫

(⑩
-⑪

)

⑬
①

② (
)

③
④

⑤

(
)

⑥
⑦

⑧

(
)

⑨

(근
거
 :
 
공
익
법
인
등
의
세
무
확
인
규
정
) 
 
 
  
 
  
 
  
 
  
 
  
 
  
 
  
 
  
 
  
 
  
 
  
 

2
9
7㎜
×
21
0
㎜
(신
문
용
지
54
g
/㎡
)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및 보고서식  161
  

  
  

  
  

  
  

  
  

 (
)

출
연

자
 등

 특
수

관
계

인
 사

용
수

익
명

세
서

 작
성

요
령

. 

  
 

4
8

3
․

․
.

. 
⑥

4
.

. 
⑨

.

. 
⑫

⑩
⑪

.

. 
⑬

3
9

2
.

세
무
확
인
을
 받
아
야
 하
는
 과
세
기
간
 또
는
 사
업
연
도
별
로
 별
지
로
 작
성
합
니
다



162  Ⅴ. 부  록

  
  
 
  
 
  
 
  
 
  
 
  
 
  
 
  
 
  
 
  
 
  
 
  
 
  
 
  
 
  
 
  
 
  
 
  
 
  
 
  
 
  
 
 

 [
공
익
법
인
 등
의
 세
무
확
인
 규
정
고
시
 별
지
 제
4호
 서
식
](
20
07
. 
5.
 1
. 
개
정
)

 (
)

(단
위
 :
 원
, 
㎡
)

⑩
①

②
③

(
)

④
⑤

⑥

(
)

⑦
⑧

⑨

(
)

(근
거
 :
 
공
익
법
인
등
의
세
무
확
인
규
정
) 
 
 
  
 
  
 
  
 
  
 
  
 
  
 
  
 
  
 
  
 
  
 
  
 

29
7㎜
×
21
0㎜
(신
문
용
지
54
g
/㎡
)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및 보고서식  163
(

)

수
혜

자
 선

정
 부

적
정

명
세

서
 작

성
요

령

. 

  
  

1
4

1
3

.

. 
④

.

. 
⑩

48
3

3
9

1
. 

  
  
＊
 

2
0

1
8

.



164  Ⅴ. 부  록
[공
익
법
인
 등
의
 세
무
확
인
 규
정
고
시
 별
지
 제
5호
 서
식
](
20
07
. 
5.
 1
. 
개
정
) 

 
(

)

(
: 

, 
㎡

)

⑩
 

①
②

③

(
)

④
⑤

⑥
⑦

⑧
 

⑨
 

합
  
  
  
  
  
계

(근
거
 :
 
공
익
법
인
등
의
세
무
확
인
규
정
) 
 
 
  
 
  
 
  
 
  
 
  
 
  
 
  
 
  
 
  
 

2
97
㎜
×
2
1
0㎜
(신
문
용
지
5
4
g
/㎡
)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및 보고서식  165
(

)

재
산

의
 운

용
 및

 수
익

사
업

내
역

 부
적

정
명

세
서

 작
성

요
령

. 

  
 

1
4

1
1

․
.

  
  
＊
 

, 
9
7

1
3
1

 

, 

3
.

. 
⑦

, 
.

. 
⑧

.

  
 (

) 
, 

. 
⑨

⑦

. 
⑩

.

  
 (

) 
- 

  
  

  
  

- 

세
무
확
인
을
 받
아
야
 하
는
 과
세
기
간
 또
는
 사
업
연
도
별
로
 별
지
로
 작
성
합
니
다



166  Ⅴ. 부  록

[ 6 ](2009. 9. 30. ) ( )

․

1. ․
( : )

①
② ③

·
④

공익목적

사    업

수    익

사 업 명

2. 
( : )

⑤
⑥ ⑦ ⑧ 

[ 23 ]

           [ 24 ] 

        [ 25 2 ] 

        [ 25 3 ] 

        [ 25 4 ] 

( )
           [ 26 ] 

       [ 26 2 ] 

       [ 26 3 ] 

( : )                 210㎜×297㎜(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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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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